
【 대출 상품에 지정된 차입자의 실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】

▣ 대환대출의 경우 – 이전 실행되었던 대출상품 없음.

1. 금융기관의 실계좌로 변경

   1) 지정된 차입자 출금 차단 요청

   2) 공문을 통해 변경 요청 => 변경 사유 등 기재

   3) 첨부파일 => 변경할 실계좌 사본(해당 금융기관 계좌)

2. 법무법인, 회계법인, 법무사 등의 실계좌로 변경

   1) 지정된 차입자 출금 차단 요청

   2) 공문을 통해 변경 요청 => 변경 사유 등 기재

   3) 첨부파일 => 상환위탁계약서, 이행보증보험증권(1억 이상)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대표자 신분증, 법인계좌사본(전북은행 예금계좌)

                   ㄴ> 전북은행 보통예금 계좌 개설을 위해 위 첨부파일을 전북은행에 제출

3. 제3자(개인, 법인)의 실계좌로 변경

   1) 지정된 차입자 출금 차단 요청

   2) 공문을 통해 변경 요청 => 변경 사유 등 기재

   3) 첨부파일 => 동의서(차입자), 확인서(제3자), 변경할 실계좌 사본(제3자 본인 명의)

▣ 리파이낸싱의 경우 – 이전 실행되었던 대출상품 있음.

   1) 지정된 차입자 출금 차단 요청

   2) 어드민 상에서 투자 모집완료된 대출금으로 이전 대출에 대한 상환배분 완료 처리

   ※ 이전 실행되었던 대출상품과 리파이낸싱을 통해 모집하는 금액이 동일해야 함.

   ※ 이전 대출상품의 투자자가 리파이낸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 이슈 발생 가능함.


